
1. 서 론

전력시스템에서 수요자원의 필요성과 그 편익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왔다1). 수요자원의 효용은 재무적 편익뿐만 아니라, 신

뢰도 제고, 혼잡 완화, 시장지배력 완화 등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며2,3),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수요자원이 도매전

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4-6).

우리나라도 수요자원인 수요반응(demand response)이 전력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14년 11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수요자원 시장이 개설되었다. 개설 당시의 

자원용량은 152만 kW이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7년 3월 현재 개설 당시 대비 186% 이상 대폭 증가하여 435만

kW에 이르렀다. 

수요반응은 신뢰성 DR (demand response)과 경제성 DR로 

구분할 수 있다7). 특히, 경제성 DR은 현행 하루전 전력시장에 자

발적으로 참여하여, 발전자원과 경합하여 더 우수한 자원이 선

택되도록 함으로써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 경제

성 DR은 수요자원시장 개설 1차년도(’14.11~’15.11)에는 총 

193,564 MWh를 감축하였고, 2차년도(’15.11~’16.11)에는 총 

376,557 MWh를 감축하였다. 현재 cost-based pool (CBP)시장

에서 경제성 DR은 매월 전력거래소가 공표하는 Net Benefit 

Threshold (NBT) 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8,9). 

NBT 가격은 경제성 DR에 대한 적정한 보상수준을 판단하는 기

준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미국에서도 법정 소송을 포함한 치열

한 논의를 거친 후에 도입이 확정되었다. NBT 가격은 경제성 수

요자원의 입찰과 낙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2. 본 론

2.1 수요자원시장과 NBT 제도 도입의 필요성

1978년 미국 정부는 국가에너지절약법(National Energy Con-

servation Policy Act)을 개정하여 발전소와 같은 공급자원을 대

체하는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수요자원의 가치를 인식하였

듯이10), 선진 여러 나라에서 1970년대 오일쇼크 여파로 수요자

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1).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나라가 수요관리(demand side management) 제

도를 도입하였다. 전력산업 자유화 이전에는 DSM과 같은 주로 

수직독점 체제의 전력회사에 의한 규제적 촉진제도 위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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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으나, 전력시장 자유화 이후에는 수요반응이라는 자발적

인 형태로 발전되었다. 전력산업 자유화 이후에는 제도화된 도

매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이 공급자원과 동등하게 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다12). 그 결과 수요반응 자원의 전력시

장 참여가 가능해지기는 했지만 참여량이 예상만큼 활발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시행주체에 따라 보상

수준이 제각각이었고, 참여량은 보상수준에 따라 부침을 보여

주었다13).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적정하고 보편적인 

보상기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다양한 보상기준과 평가

방법들이 연구되었다14-17).

특히 미국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 

Order 745는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다18). 이 행정명령의 핵

심적 내용은 수요자원(경제성 DR)의 보상을 시장가격, 즉 full 

local marginal price (Full LMP)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행정명령은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뜨거운 

논쟁을 유발하였으며19-21), 결국 연방 대법원이 합헌성을 인정

함으로써 효력을 확보하였다22). 가장 큰 쟁점 사항은 전력시장

에 참여하는 수요자원에게 시장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은 수요

자원에게는 이중보상이 되며, 전력시장 구매자에게는 구입단

가를 상승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Net Benefit Test (NBT)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경제성 

DR의 보상을 시장가격으로 하되, 시스템 편익이 비용보다 크

도록 NBT (Net Benefit Threshold)를 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

를 해소하도록 하였다.

2.2 NBT 가격의 의의

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 시장의 효율성과 시장지배력의 완화

를 위해서는 경제성 DR의 참여가 필수적이다23). DR 참여 촉진

을 위해서는 보상 수준이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당초 FERC의 

행정명령 745는 전력시장에서 계통한계가격을 정할 때 공급자

원의 한계비용으로 정하듯이 수요자원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

하여 시장가격을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Full LMP)을 할 것

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앞에서 약술한 바와 

같이, 경제학적 후생의 최대화를 훼손하고, 더욱이 특수한 경우

에는 전기소비자의 단위당가격(Billing Unit Effect)이 도리어 

증가하는 간과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NBT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즉 수요자원의 참

여로 인해 전력구입자의 편익과 수요자원에게 보상하는 비용을 

평가하여 편익이 큰 경우에만 수요자원이 낙찰될 수 있도록 한

계점을 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력수요시장은 미국의 지역계통운영기관(RTO)

인 PJM의 수요자원시장을 참고하고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제

도를 만들었다24). PJM 시장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도매전력시

장에서는 경제성 DR이 국민편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낙찰되

도록 NBT 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5). NBT 가

격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산출된다. 낙찰된 수요자원에게 

시장가격(Full LMP)를 보상하기 위한 경제적, 논리적 근거는 

수요자원의 사용을 통해서 수급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하며, 낙

찰 받은 시간의 LMP가 NBT 가격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위 Fig. 1에서 A면적은 수요자원에 의한 판매사업자의 구입

비용 하락이며, B면적은 수요관리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이다. 

A면적이 B면적보다 클 때 구입비용이 줄어 국민편익이 증가하

고, 이점에서 NBT 가격이 정해진다. 

PJM은 NBT 가격을 구하기 위한 공급곡선을 만들기 위해 

Net Benefit Test를 수행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해당 월의 일별 NBT 공급곡선을 가져온다. 여기에 

적용되는 발전기 가격은 실제로 발전회사들이 입찰한 가

격이다.

2) 발전기 정비일정을 반영한다.

3) 전년대비 연료가격 변동을 반영한다. 발전기들의 입찰가

격은 연료부분은 약 85%만 반영되기 때문에 NBT 산정 월

의 발전기 입찰예정 가격은 식 (1)과 같다.

Offer_new=Offer_old (0.85×연료비변동률+0.15) (1)

4)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공급곡선을 평활화한다. 여기서 사

용하는 지수함수는 식 (2)와 같다. 

LMP=A(B×MW-C)+D (2)

여기서, A, B, C, D 값은 원공급곡선을 평활화하는 커브피팅 과

정에서 구해지는 상수로 발전기의 공급곡선과 연료비의 변동량

을 반영하여 매월 산정하여 공표한다. Fig. 2는 실제 사례를 보이

고 있다.

2.3 SMP 및 NBT 관계 분석

’15.12월에는 낙찰량이 508 MWh, ’16.2월에는 15,229 MWh

로 낙찰량이 약 30배 차이가 났다. 그 이유는, 해당하는 달의 

SMP가 상응하는 NBT보다 큰 시간대가 발생한 횟수의 차이다. 

Fig. 3은 ’15.12월 NBT 100.1 원/kWh이었으며, NBT보다 큰 

SMP를 기록한 시간의 숫자가 적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 4는 

Savings from DR reductions

Payment for DR 
reductions

Demand
(MW)

 ※ A > B ➭ Net Benefit condition satisfied

Supply Curve

Fig. 1. The concept of N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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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월 NBT가 91.55 원/kWh으로 ’15.12월보다 낮았으며, 

NBT보다 큰 SMP를 기록한 시간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Fig. 5는 ’15.12월부터 ’16.05월까지 SMP와 NBT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서로 동일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Fig. 6은 ’16.2월 평균SMP와 낙찰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SMP가 높으면 낙찰량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16.2월 3,185 MWh로 낙찰량이 가장 많았던 ’16.2.16 

시간대별 SMP 및 낙찰량을 보여주고 있다. SMP가 NBT보다 낮

은 시간에도 예상과 달리 낙찰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대별 낙찰원인을 ①~③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다

음과 같다. 

① 수요가 많은 오후 시간으로 SMP가 NBT보다 높아 DR이 낙

찰되었다.

② SMP가 NBT보다 낮아 DR이 낙찰되지 않았다.

③ 이 경우는 SMP가 NBT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DR이 낙찰

되었다. 그 이유는 실제로는 NBT보다 변동비가 비싼 발전기

를 DR이 대체하였으나,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발전기

가 가동이 되었음에도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SMP를 결정

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전력시장운영규칙상 한계가

격 결정시 제외되는 발전기는 다음과 같다.

1) 발전기가 발전하도록 계획됐지만, 거래시간 동안 그 발전

량이 최소발전용량에 허용한도를 더한 값을 초과하지 않

는 발전력 이하로 운전하는 발전기

2) 발전기가 자신의 최대 속도로 출력을 증가하는 발전기

3) 발전기가 자신의 최대 속도로 출력을 감소하는 발전기

위에서 보여주듯이 SMP결정시 제외되는 발전기로 인해 

Fig. 2. A supply curve of PJM electricity market

N B
T

MWh

NBT 

100.1

Fig. 3. SMP and NBT in Dec. of 2015

NB
T

NBT 

91.5

MWh

Fig. 4. SMP and NBT in Feb. of 2016

Fig. 5. SMP and NBT in Dec. 2015 and May of 2016

Winning
Bid

Avg SMP

Fig. 6. ’16.2 SMP and NBT

②
③

NBT

91.55 ①

SMP

Winning
Bid

Fig. 7. SMP and winning bid on Feb. 16 o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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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와 NBT가 같은 패턴으로 움직여도 낙찰 부분에서는 항상 

SMP가 NBT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2.4 경제성DR의 낙찰결과 분석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11.7. 및 ’16.11.8.은 경제성

DR의 낙찰량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SMP, 

NBT가 DR의 낙찰 관계에 미치는 관계를 선명히 보여줄 수 있

는 사례로 평가되어 분석대상 날짜로 선택하였다. 하지만 다른 

날짜를 선택하여도 본질적인 측면서의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11.10월 대비 입찰량이 증가한 사유는 A 수요관리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참여고객 중 제철회사들의 조업조정으로 입찰가능

량이 늘어난 것이다. 입찰량이 많다고 하여 가격결정발전계획

에서 낙찰 받는 것은 아니다. 발전기와 대등하게 경쟁하여 UC프

로그램인 RSC에서 고가 발전기를 회피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한, NBT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수요관리사업자의 과다한 수익

창출을 방지하면서 국민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입찰량이 많

아도 위의 2가지 사유로 낙찰이 되지는 않는다. ’16.11.7 입찰량-

낙찰량은 Table 2와 같다.

’16.11월 NBT는 75.97 원/kWh이고,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시부터 20시까지는 SMP가 NBT보다 높아 낙찰 받는 것

은 당연하다. 또한, 이때 입찰용량이 한계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발전기 출력과 비슷하여, 입찰량 만큼 낙찰을 받았다. 10시부터 

12시는 SMP가 NBT보다 낮았지만, 한계가격 산정시 제외되는 

발전기에 의해 실제로는 NBT가 한계가격을 결정할 발전기보

다 낮아서 낙찰 받은 것이다. 실제로 10시부터 12시 상황을 RSC

실적으로 분석해보면 Fig. 8과 같다.

10시부터 12시까지 낙찰된 양이 315 MW~335 MW라는 것

은, 한계가격 결정발전기까지 누적용량에서 수요까지 모자라는 

양이 이 양이라는 것이다. Fig. 8에서 보면 이 양을 C+B발전기 

또는 C+A발전기로 하면 DR의 NBT보다 비싸게 되어, 수요자

원이 낙찰받은 것이다. 발전기 특성 때문에 입찰 최소출력 이하

로는 입찰을 못하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16.11.8의 낙찰결과를 분석해보면, ’16.11.8 

입찰량-낙찰량은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면 NBT가 75.97 원/kWh에서 15시부터 21시

까지는 SMP가 NBT보다 높아 낙찰 받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이때 입찰용량이 한계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발전기 출력과 비

슷하여, 입찰량만큼 낙찰을 받았다. 7시부터 12시는 SMP가 

NBT보다 낮았지만, 한계가격 산정시 제외되는 발전기에 의해 

실제로는 NBT가 한계가격을 결정할 발전기보다 싸서 낙찰 받

은 것이다. 실제로, 10시부터 12시 상황을 RSC실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시부터 12시까지 낙찰된 양을 보면 363 MW~384 MW라

는 것은, 한계가격 결정발전기까지 누적용량에서 수요까지 모

자라는 양이 이 양이라는 것이다. Fig. 9에서 보면 B, C발전기는 

Table 1. Bidding amount and winning amount of DR of a DR 

aggregator on Nov. 7th and Nov. 8th of 2016

[in MWh]

Date Bidding Winning

’16.11.7 (Mon) 7,388 4,439

’16.11.8 (Tue) 9,043 4,924

’16.10 (Month Average) 2,724 595

Table 2. Hourly bidding amount and winning amount of DR of a 

DR aggregator on Nov. 7th of 2016  [in MWh]

Hour SMP Bidding Winning Hour SMP Bidding Winning

1 71.52 82 - 13 75.52 383 -

2 69.72 81 81 14 76.21 365 310

3 69.67 82 - 15 76.21 345 345

4 69.49 84 - 16 76.21 335 335

5 69.72 84 - 17 76.21 322 322

6 70.38 83 - 18 76.21 337 302

7 72.74 84 - 19 76.67 321 321

8 73.62 83 - 20 76.67 341 341

9 75.46 84 - 21 75.46 363 50

10 75.59 329 329 22 75.40 380 -

11 75.59 315 315 23 75.40 364 230

12 75.52 335 335 24 75.40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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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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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nalysis of RSC of Nov. 7th of 2016

Table 3. Hourly bidding amount and winning amount of DR of a 

DR aggregator on Nov. 8th of 2016 [in MWh]

Hour SMP Bidding Winning Hour SMP Bidding Winning

1 73.26 218 - 13 75.24 392 -

2 73.02 217 - 14 75.97 375 -

3 71.79 183 - 15 76.53 350 270

4 71.48 171 - 16 76.38 371 371

5 73.08 178 - 17 76.53 394 394

6 73.62 178 - 18 76.60 409 409

7 73.62 167 101 19 76.70 399 399

8 75.28 151 63 20 76.70 401 401

9 75.41 119 119 21 75.41 405 76

10 75.41 369 369 22 75.21 406 -

11 75.36 363 363 23 75.21 400 -

12 75.35 384 384 24 75.29 12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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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중이었고, D발전기는 수요에서 모자라는 양을 최소출력 

이상에서 만족할 수 있으나, NBT보다 높아 DR이 낙찰된 것이

다. 이 경우는 발전기 정비로 인해, DR이 낙찰된 경우라 할 수 있

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경제성 DR의 NBT와 SMP의 관계를 분석하

여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성DR이 하루 전 가격결정발전계획에

서 어떻게 낙찰되는지를 분석하였다. 현 CBP전력시장에서 입

찰을 통해 발전기와 경쟁하는 것은 수요자원뿐이며, 매일 입찰

하여 피크를 감축하면서 도매시장가격을 낮추고 있다. 다른 대

안에 비해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성 DR이 전력시장에 참여할 때 NBT를 적용

함으로써 언제나 시스템 편익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수요자원시장은 에너지신산업의 일환으로 ’14.11 시장개설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국민 DR의 도입으로 

국민 모두가 아낀 전기를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

다. 수요자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전기 대비 불리한 것

으로 인식되고 있는 유연성과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시장제

도의 정치한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수요자원이 예비력 시장에

서도 그 특성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상 기준을 합리

적으로 설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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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nalysis of RSC of Nov. 8th of 2016




